
평창군민제안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위

 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 5.  9 (화) 평창군수

  나. 회부일자 : 2006. 6. 22(목)

  다. 상정일자 : 2006. 6. 22(목) 제12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               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6.6.22) 상정․가결 

2. 제안설명의 요지

   (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  가. 제안이유

    ○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창의적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   

       장려․개발하기 위한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

       것임.

  나. 주요골자

    ○ 제안자격은 응모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평창군을 

       본적으로 둔 자, 군민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출향군민, 평창군 주둔

       군인으로 함.(안 제3조)

    ○ 평창군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를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

       하도록 함.(안 제8조) 

    ○ 제안심사기준은 창의성, 경제성 또는 능률성, 실용성(시책화 난이도,

       계속성, 적용범위), 기타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으로 제안

      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함.(안제10조)

    ○ 창안의 등급은 특별상, 우수상 및 우량상의 순으로 구분하여 결정

       하되, 창안자에 대하여는 평창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 및 

      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함.(안 제11조)



   ○ 창안이 특허, 실용신안등록,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

      군수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2조)

   ○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고, 창안 

       실시성과를 평가하도록 함.(안 제13조, 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   (전문위원 : 함경호)

  가.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폭넓은 

      의견을 발굴 채택하여 참여하는 군정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

     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

    ○ 제안자격은 응모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평창군을 

       본적으로 둔 자, 군민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출향군민, 평창군 주둔 

       군인은 누구나 군민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, 

    ○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

      - 첫째, 군정 및 행정제도의 능률성,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 

        방안

      - 둘째, 군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

      - 셋째, 군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나 지방재정확충에 

        기여할 수 있는 방안

      - 넷째,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써 군민 제안에 

       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명시되어 있으며

     ○ 기타 군민제안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, 창안등급 및

        시상, 권리의 승계, 창안의 실시 등이 명시되어 군민 모두가 참여

        하는 군정,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내용으로 

  나.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: 평창군민제안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 끝.














